
- 1 -

부조급여 지급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행정국 인사과 강옥현
2133-5700

한영희
2133-5723

박미영
2133-5729

2 예 산 설 명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

총사업비 총
2,100,000천원

[국비] [시비]
2,100,000천원

(보조율)
0 %

[구비]

사업내용

○공무원 및 배우자의 주택소실·유실·파괴로 인한 손해발생시 또는
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의 사망시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부조적
차원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
복리향상에 기여

사업형태 ☑직접수행 □자치단체 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



- 2 -

구 분 2015년
예산액

2016예산액
(A) 2017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-)
1,900,000

(x-)
2,000,000

(x-)
2,100,000

(x-)
100,000

(x-)
5

연금지급금 (x-)
1,900,000

(x-)
2,000,000

(x-)
2,100,000

(x-)
100,000

(x-)
5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실·유실·파괴 또는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

등의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금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

복리향상에 기여함

□ 사업근거
○ 법령상 근거
- 공무원 연금법 제34조, 제41조의 2
-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, 제36조 및 제36조의 2

□ 사업내용
○ 지원대상
- 재해부조금 : 공무원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화재, 홍수, 호우, 폭설

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소실·유실·파괴되어

손해를 입은 때
- 사망조위금 :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(배우자의 부모 포함) 또는 자녀

사망시 및 공무원 본인 사망시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연금지급금

○사망조위금 = 2,100,000천원

- 재해부조금 = 46,802천원

- 가족사망
3,191,500원*612명

= 1,953,198천원

- 본인사망
10,000,000원*10명

= 100,000천원



- 3 -

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2017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2,100,000

서류 및 자격 심사 2017.01~2017.12 2,100,000 매월 사망조위금 지급

○ 지급금액
- 재해부조금 : 피해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.3

~ 3.9배까지 지급
- 사망조위금 :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(배우자의 부모포함) 또는

자녀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

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, 본인 사망시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

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○ ’17년도 소요예산(안) : 2,100,000천원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○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실·유실·파괴 또는 공무원 본인 및

배우자 등의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금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

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

□ 사업추진절차
○집행절차
-해당부서에서 인사과로 ‘사망조위금 등 지급요청’ 공문 ⇒ 인사과에서

서류 및 자격 심사 ⇒ 소속부서로 예산 재배정 ⇒ 해당부서에서 관련

공무원 등에게 부조급여 지급
▹※ 공무원연금공단 시스템 활용하여 ‘사망조위금 등 사전청구’ 필요

2014년도

○사망조위금 : 633명 1,895,245천원

┏ 본인사망 : 15명 136,225천원

┗ 가족사망 : 618명 1,759,020천원

2015년도 ○사망조위금 : 613명 1,892,772천원

┏ 본인사망 : 7명 63,329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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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○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

┗ 가족사망 : 606명 1,829,443천원

2016년도

○사망조위금(2016.10.31일 현재) : 481명 1,585,035천원

┏ 본인사망 : 8명 83,867천원

| 가족사망 : 470명 1,445,593천원

┗ 재해부조 : 3건 55,575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3
(x-)

1,700,000
(x-)
0

(x-)
0

(x-)
1,700,000

(x-)
1,698,405

(x-)
0

(x-)
1,595

2014
(x-)

1,900,000
(x-)
0

(x-)
0

(x-)
1,900,000

(x-)
1,895,245

(x-)
0

(x-)
4,755

2015
(x-)

1,900,000
(x-)
0

(x-)
0

(x-)
1,900,000

(x-)
1,892,772

(x-)
0

(x-)
7,228


